
(질의회신) 배전선로의 보상에서도 추가보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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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22,900V의 특고압 배전선 또는 고압 배전선의 선하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입체이용저해율 외에 ‘추가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배전선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배전선로 역시 송전선로와 유사한 특고압 또는 고

압 전기설비에 해당하며, 배전선로 설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송전선과 

배전선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14083 

참고). 따라서 해당 토지의 경제적 이용가치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체이용저해율 외에 

‘추가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협회에서 제정 및 시행한「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지침」은 배전선로의 

건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전선로 설치에 따른 임료 산정 목적의 감정평가시 

적용 평가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판단·결정하여 해당 지침의 관련 규정

을 준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